
교육실습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안내
2024학년도  1학기  

1 이화여자대학교 교직부  

1. 대    상: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  

2024학년도 1학기에  7학기 이상 재학 예정자

※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(2023학년도 2학기 휴학생 및 교환학생)도 신청해야 함.

2. 기    간: 2023. 9. 6(수) 10:00 ~ 9.15(금) 17:00

※ 기간 엄수 (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) 

3. 방    법: 「마이유레카 → 교직 → 교육실습대상자확인」

4. 절    차 

. 교육실습  대상자 확인

신청여부: 『실습』,  『미실습』,  『교직 포기』  중  하나 선택

(미실습 및 교직 포기 선택한 경우:  반드시 사유 기재)

(교직 포기: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에 한함)

신청

교육실습  신청 결과 최종 확인: 「 마이유레카 → 교직 → 교육실습신청결과조회 」

* 신청 후에는  변경이 불가하므로 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5. 교육실습 기간  

        [4월] 2024. 4. 1(월) ~ 4. 26(금)

[5월] 2024. 4. 29(월) ~ 5. 24(금)



2 이화여자대학교 교직부  

▶ 실습 기간 관련 본교 규정

▶ 실습 기간 관련 교육부 규정(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)  

※ 규정에 따른 실습 기준 충족 여부 예시

1) 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없고, 실습생의 결근이 3일 이상인 경우

    본교 규정에 따라 실격 

2) 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1회 포함되고,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1일, 실습생 결근이 2일인  경우

전체 실습일수(4주)의 20%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. 

3) 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3회 포함되고,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2일인 경우

   전체 실습일수(4주)의 20% 기준을 초과하므로 교육부 규정에 따라 실격

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(개교기념일 

포함) 등이 포함될 수 있다. 이 경우 공휴일·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%를 초과하지 않

도록 해야 한다.(초과 시, 직접이나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이수 가능) 다만,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

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.(고시 제6조 4항)

실습 기간 중 지각, 조퇴, 결과의 합이 3회인 경우는 1회의 결근으로 간주하고, 결근이 3일 이상인 자는 

실격으로 한다.


	슬라이드 1:              2024학년도  1학기  
	슬라이드 2

